
’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 변경 시행(안)

◈ 고금리 금융환경 변화와 대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·소
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및 효율적 한도 운용을 위해 ’23년 경기
도자금 운용계획을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.

❒ 운용방향

 ❍ (규모확대) 제1회 추경 통한 일반자금 지원확대 및 특별경영예비자금에 

대한 운용계획 마련

 ❍ (피해지원)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중소기업·소상공인 피해 지원

 ❍ (유예연장)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자금의 원금상환 유예기간 도래됨에 

따른 연체 발생 우려 해소

❒ 운용계획 변경(안)

 ❍ (운용규모) 2조원 ⇒ 2조 4,300억원 (운전자금 4,300억원 확대)

 ❍ (규모조정) 타자금 전용, 예비자금 재편성과 제1회 추경으로 재원 마련

           자금별 지원규모 확대(안) (단위 : 억원)

[재원마련] 탄소규모 축소, 예비자금 전용 [규모확대] 중소기업 확대, 자금 신설

구 분 당 초 변경 후 증 감 구 분 당 초 변경 후 증 감
탄소중립

기업 100 30 △70 중소일반
(후쿠시마 포함) 6,000 10,870 ↑4,870

신규증액
(추경) - 4,300 ↑4,300 수출형기업 200 500 ↑300

특별경영
예비자금 1,000 - △1,000 후쿠시마오염수

피해기업(소상) - 200 ↑200

 ❍ (유예연장) 침체된 경제환경에 따라 도지사 인정에 따른 특별유예 연장

  

구 분 변 경 기 존 비 고

특별
유예

(도지사
 인정要)

요 건
‘24년 9월말까지 

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
‘23년 9월말까지 

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
지원확대

기 준
분할상환 원금 1회에

6개월 이내 유예
< 좌 동 >

만기연장
불가

    ※ 천재지변, 수출피해, 매출감소, 거래처부도 등 기존 사유 발생에 따른 유예지원 지속

❒ 시행일 : 2023.10.10.(화) 



첨부 1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(안)

구    분
지 원 규 모

변경전(A) 변경후(B) 증감(B-A)

합   계 20,000 24,300 ↑ 4,300억원

 운전자금(협조) 소계 14,000 18,300 ↑ 4,300억원

 

 일반기업 등
 (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중소기업 
  특별경영 포함)

6,000 10,870 ↑ 4,870억원

 탄소중립기업 100 30 ↓ 70억원

 사회적경제기업 100 100 -

 일자리창출기업 200 200 -

 혁신창업사업화 400 400 -

 수출형기업 200 500 ↑ 300억원

 성장디딤돌 100 100 -

 소상공인(대환포함) 5,750 5,750 -

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
 소상공인 특별경영

- 200 ↑ 200억원

 특별경영자금 1,150 150 -

 희망특례 100 100 -

 재해 특별경영 50 50 -

 긴급경영자금 1,000 0 ↓ 1,000억원

 창경자금 소계 6,000 6,000 -

 기  금 600 600 -

 협  조 5,400 5,400 -


